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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7508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ᆞ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
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
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ᆞ개설하거나 방호ᆞ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ᆞ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